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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자본주의의 기반 붕괴? 

‘독일식 자본주의는 존재하는가?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의 중요한 독일 정치∙경제 분석보고

서가 발표된 후 11년이 지났다(Streeck, 1995). 사실 독일은 고임금, 저불평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을 지켜 왔다는 측면에서‘독일식 자본주의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논쟁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독일의 임금∙소득격차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경제와 공공 분야의 조직화 및 공동의사결정 구조 덕분에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 간 권력

격차 역시 낮았다. 이러한 구조는 품질다변화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의 기초로 유효했다.

그러므로이는고유의고용제도를가진독특한모델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Marsden, 1999).

두 번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임금, 고숙련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 경제모델은 여전히 존재하

는가? 흔히‘독일 노사관계 모델’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사실 최근 몇 년간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

화에따라흔들리고있는것이사실이다. 정치적배경은다음과같은변화를겪어왔다. 

- 2차 세계 전 이후 독일 노조의 유력한 사회주의 진 과 기독교 진 이 통합되면서 각기 사회민주당(SPD)과 기

독교민주당(CDU/CSU)에 한 연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과 연계가 더 긴 하여 노조는 게르하르

트 슈뢰더 후보를 적극 지지하 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에 걸쳐 노조와 사민당 사이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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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한 공감 가 약해지면서 노조의 평조합원들이 지지하는 새로운 좌파 정당(WASG)이 출범하게 되었다.  

- 사민당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해 새로운 노동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노동시

장의 현 적 서비스에 관한 4 법안을 채택하면서 사민당은 법제도를 통한 임금 및 복지수준의 방어를 포기한

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 노조와 사민당 사이의 관계 약화에 일부 기인하여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2005년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사민당과 기민당이 연정을 이룩하면서 노조는 향력을 상실했다. 여당인 사민당에 의존할 수도, 전통

적인 우호세력을 동원하여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일부 도시에서 노조가

시위를 조직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력행사에 한 억제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정세 변화는 고용제도 및 노사관계의 기능에 단지 간접적인 향을 미칠

뿐이다. 이하에서는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역량 후퇴, 단체협약의 향력 감소,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 독일 노사관계 및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요인

들은 종합적으로 독일 노동시장은 물론 독일 경제 전반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독일

경제 모델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아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소진시키는 점진적 단계로

작용할수있다는암울한현실을직시해야할것이다.  

■노조와 사용자단체

독일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가 고도로 조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노조와 사용

자단체가 세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진

의공격이강도를더해가고있다는것과, 핵심기업들의협력강화로주변주체들이퇴출당하는불

안정효과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Thelen/Kume, 2003: 211). 

노조가입률이 표적인 지표이다. 1990년 중반만 하더라도 일부 노조 지지자들은 당시 노조가

입률하락은독일통일직후나타난현상인노조의인위적팽창이후다시정상화되어가는과정이라

는 낙관론을 펼쳤다(Turner, 1998). 그러나 그 후 노조가입률 하락은 둔화되긴 했지만 끝없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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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eese, 2006a). 2004년 노조 규모는 4.8% 감소했고, 2005년 다시 3.3% 감소하여 현재 노조조합원

은 678만 명에 불과하다. 분야별로는 서비스노조가 2004년 5.7%, 2005년 4.3%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가장큰손실을기록하여근무시간단축과인력감소등이불가피했다.  

사용자단체역시같은문제에당면했다. 단지중소기업을중심으로가입률이하락하고있을뿐아니

라 조직의 잠식에 처하는 방편으로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회원지위를 별도로 신설해야 했다고

한다(Haipeter/Schilling, 2006). 절박함의발로인이러한방법은조직에심각한문제가있음을시사한다.

두 번째 지표는 조직 사이의 경쟁이다. 사용자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노동조합

총연맹(DGB)에 소속된 노조들의 경우 기독교 노동운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 노조들은

사용자의 지원에 힘입어 단체협약에서 DGB 노조들을 체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최근연방노동법원은기독교금속노동자연맹(CGM)을단체협약의주체로공식인정했다(Vogel,

2006a). 이는특히독일동부에서임금수준을저해할수있다.  

세 번째 지표는 종업원평의회나 노조 표들의 경 진 참여 형태의 공동의사결정 수용여부이다.

공동의사결정제도는 현재 연정 정부가 적인 개혁을 계획하면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 노사당사자들은 아직 개혁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 는데1) 이는 점차 하나의 패턴

이 되어 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곧 사회적 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는 각

종 여론조사 결과 공동의사결정제도에 한 여론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방

향에합의하는시스템상의능력이점차약화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단체협약

올해 현재까지 단체협상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분쟁과 파업, 새로운 형태의 일시불

지급을 포함한 소폭 임금인상, 단체협약 배제 분야의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신생 노조 및 전문

1) ‘Schuldzuweisungen verstärken Streit um Mitbestimmung’in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5th

november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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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직들은별도의단체협약을체결했다. 

1990년 이후 단체협약 적용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구 서독지역에서는 총 근로자 중 1/3이 단

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기업의 부분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다수가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서부에서는 절반 이하, 동부에서는 1/4 이하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단체협약 적용률

은1998~2004년사이8~10% 가량감소했다(Bispinck, 2006).

단체협약 적용률을 확 하기 위해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동의를 받아 이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부터 중적인 지지를 받은 경우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장

치의 사용빈도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의무 단체협약은 총 단체협약 중 5.4%에 달

했는데 이 수치는 2000년 2.9%, 2005년 1.8%로 급락했다. 결국 의무 단체협약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17만명에 불과하다. 건설노조만이 덤핑에 항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을뿐이다(Bispinck, 2006). 2006년에나타난새로운현상으로, 건설분야에서단체협약및노동법의

최소조건을 등록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의무화 제도가 산업 세정(industrial cleaning) 부

문에도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임금에 한 최저기준 일반화를 위해 의무 단체협약의 추가 확 적용

에 한논의가현재일부진행중이다(Beese, 2006c). 

2006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1.5% 는데, 임금인상이 이렇게 미미한 수준에 그친 이유는 기존의 협

약이 유효기간이 길어 당장의 임금인상이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진행한 협상 결과,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임금인상을 실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Dribbusch, 2006a). 가령 은행권에서는

근로자
구 서독지역 76 71 68

구 동독지역 63 56 53

사업체
구 서독지역 53 48 43

구 동독지역 33 28 23

<표 1> 단체협약 적용 비중 (단위 : %)

200420011998

자료 : IAB-Betriebspanel(사업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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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의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협상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 단체협약을 강화할 수 있

을것으로기 된다. 일부사례에서는별도의직종별연금제도가도입되기도하 다.  

2006년에는 파업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립적인 양상을 보 는데, 이는 독일 모델하에서는 비전

형적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분야 협상시 극심한 분쟁으로 공공분야 사상 최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기

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조는근무시간연장및정부부문별단체협약차별화추세를수

용해야 했다(Beese, 2006b). 의사노조 역시 매우 극심한 장기분쟁에 돌입하여 일부 성과를 얻어냈다.

(Dribbusch, 2006b). 이는단체협상의‘조종사화(cockpitisation)’의한단면이기도하다.  

독일노사관계의‘조종사화’란일부전문가집단이노조에서탈퇴하여자체조직을결성하고별도

의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초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가 바로‘Cockpit’, 즉 항

공조종사노조이다. 조종사화의 다른참여자들은기관사노조(GDL), 의사노조(Marburger Bund), 공무

원노조(dbb)의 일부 소규모 서비스 및 공공 분야 노조 등이다. 이러한 추세는 단체협약의 분권화 및

차별화현상을더욱강화하는효과를가져온다(Bispinck, 2006; Dribbusch, 2006b). 

노조들은 산별노조 차원에서 상실한 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동원하고 있다.2) 이제

는 정리해고에 항하는 기업별 일자리 연 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독

일 포드사 사업장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Stettes, 2006). 이는 노조가 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부분적

으로주효하기도하지만두가지결과를초래할수있다. 즉사용자가산별협약에재참여하도록유도

하는유인책으로작용하거나(아직은그러한징조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기업별노조차원의연

를 선호하면서 산별협약이 점차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런 전략을 주로 사

용하는 기업은 자동차산업에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재정상태가 건실한 기업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단체협약의 일부로 자발적 추가지급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를 현지에서 이행

하기 위해 종업원평의회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 진과 종업원평의회 사이에 합의∙조정 가

능한금액의일시급지불을의미한다(Dribbusch, 2006c).

단체협약에서 특히 관심 상인 분야는 자격증명 및 직업훈련이다. 숙련노동자의 과잉양성이야말

2) ‘Nur unsere eigene Stärke zählt’(Interview with B. Huber) in: Die Mitbestimmung, 09/2006.



In Depth Analysis

32_ << 

로독일시스템의전통적인강점이었던만큼, 이는이전가능한능력에 한투자를점차꺼리는사용

자들에 한 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만 하더라도 인력의 지속적인 능력유지는 첫 단

체협약의 일부로 포함되었다(Bahnmüller/Fischbach, 2004). 그러나 올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가장

향력 있는 금속이나 전력산업에서는 숙련근로자 부족에 한 안으로서 지속적 교육에 합의를 이

루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직종에 유관한 직업훈련이나 구조조정의 결과, 훈련이 필요한 경

우에만 지속적 교육에 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지 않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 비용 및 시간비용을 분담한다(Vogel, 2006b). 이러한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종업원평의회의역할이강화되고그결과분권화과정역시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독일의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은 지난 수년간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었다. 독일의 사회정책은 전

통적으로 생애주기 위험시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근로자 및 노조를 복지행정 조직체계에 편입시킨 것이

었다. 1969년 법(Arbeitsförderungsgesetz)에 따르면, 전통적인 노동시장정책은 노동공급의 질적 수준

을 유지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관리하고 경제정책,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실업

수당 역시 노동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반경기적 수요안정화를 꾀하는 긍정적인 투자로 간주

되었다.  

노동시장의 현 적 서비스에 한 4 법규(Hartz I-IV)의 제정에 따라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및 비

용절감을 위한 복지혜택 축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재정부담에 한 우려가 제기되고 공

급경제학이 새로이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저임금부문에서 임금을 감소하는 정책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고임금을 향하는‘유리한 제약(beneficial constraint)’(Streeck, 1995)을 포기하고 실업 책으

로심지어비전형적, 임시직고용이공식적으로장려되기도했다.

2006년에는시장원칙을확 적용하고사회계층사이의장벽을제거한의료보험제도개혁이외에는

별다른 사회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 2006년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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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실행한주요개혁의효과가뒤늦게발생하거나새로이조정되는한해 다. 또한정년퇴직연령

을높이고조기퇴직은점진적으로없어질것이다. 이러한변화는복지혜택축소, 통제강화의경향을보

이고, 저임금화및보조금지원근로의추세를강화하는등고임금기조에 한압박을가중시키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형태 및 목적의 보조금 지원 고용이다. 상 적으로 고령의 근로자를 노동시

장에 유지하고 퇴직연령 상승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 Initiative 50plus는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동력 방출(labour-shedding)의 기회는 모두 점진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그

신 정부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급하거나 이직에 따른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고령 근

로자의 고용에 한 유인책으로 51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호법 적용 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실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45세 이상의 근로자 상 교육에 한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

다(BMAS, 2006).

비전형 고용은 이전수당이라는 지원제도에 포함된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계절 근로자들은

비수기에 이전수당을 지급받는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수기 때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IAB, 2006a). 또한 실직한 자 업자들도 실업보험에 편입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

련하여자 업을장려하고있다(Müller-Schoell, 2006a; IAB, 2006b). 그러나자 업자들 다수가저

소득에홀로자기착취수준으로일을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Noll/Wieβner, 2006). 

이러한 노동시장 활성화 및 비용절감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자들이 어떠한 일자리든 즉각

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조치는 실직자들에 한 압력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실업수

당은 전반적으로 1년으로 단축되고, 55세 이상의 경우 기존 규정의 전환기가 아직 존재한다. 실업수

당 계산방식도 과거보다 엄격해진 결과, 금액수준과 기간은 감소할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는 물

론 실업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의지 입증요건의 도입에 해 강력 반발한 반면, 사용자단체는 기준

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IAB, 2006b+c). 25세 미만 실업자는 기초복지가 아닌 가족을 통해 지

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한적 시간제 일자리(marginal part-time jobs)의 경우 수당의 증가 없이 사

회보장납입비만높아진다(IAB, 2006d). 

독일은 2006년 유럽차별금지지침(European directive on Anti-Discrimination)에 따라 새로운 규정

을 신설했다. 균등처우에관한포괄법(General Law on Equal Treatment (AGG))하에서 만인은 인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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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종교, 세계관, 장애여부,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 등과 무관하게 평등한 처우를 보장받는다(IAB,

2006e). 노동시장에서 반차별 노력은 애초에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사회적 주체의 역이었다. 그러

나이제는노조가이러한법을활용할수있는지아니면해당기능이국가로 체되는지여부가의문

으로남아있다.

이러한 논리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 분야에도 적용된다. 노조 스스로도 노동시장에서 임

금수준 저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따른 지배능력(governance capability) 상실에 해 언급하고 있다. 정

부 내에서는 저임금 일자리에 한 보조금의 보편화 및 법정 최저임금에 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

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단지 현재의 추세는 노동시장 최저기준 보호자로서 노

조및단체협약의역할의약화라할수있다.

■결론 : 제도적 흐름 및 점진적 혁신

종합적으로 올해는 적인 개혁이나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정부나 정치조직들

은 기존의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변화만을 모색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은

아직도 유효하다. 즉 노동시장은 비전형 고용을 향해 단체협약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조직

화된 자본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조직은 쇠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움직임은 이러

한 두 가지 추세를 모두 뒷받침한다. 조직화된 자본주의로부터 멀어지는 제도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

는것이다. 

본 연구자는 독일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한 응으로 사업장 중심 정

책 및 최저기준 일반화의 추세 등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시장과 양립 가능한 안의 가

능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기존의 고숙련, 고임금 경제 모델의 핵심적 특징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진적

이자 일관된 추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독일식 자본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상이할 것

임이분명하지만마찬가지로1980년 독일자본주의와도판이하게다를것으로보인다.  

이미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조가 저임금이나 경

진 보상에 해 통제를 유지해 온 덕분에 전통적으로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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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실이아니다. 소득분포에서하위50%에달하는계층의임금격차는이제서유럽국가중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비율은(D1/D9) 1984년 2.14에서 2002년 2.52로

상승하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게도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향은 전무하다

(Schettkat, 2006).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란 이미 독일 자본주의의 임금구조와 조직적 기반

을 타파할 수 있는 방 하고 비싼 임금보조 및 활성화(activation) 사업인 동시에, 실업자에게 여하한

긍정적인효과를부여하지못한비용절감방안이었음이드러났다(Aust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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